
보도자료

보도일시
(인터넷) 2025. 10. 15.(수) 11:00

 (지면) 2025. 10. 16.(목) 조간
배포 2025. 10. 15.(수) 06:00

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승선어선은 
구명조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

-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, 조기 정착을 위해 강력한 지도·단속 실시

해양수산부(장관 전재수)는 오는 10월 19일부터 「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
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어선안전조업법) 개정안이 시행됨에
따라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 기상특보 발효와 상관없이
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.

    * (기존) 태풍·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→ 
(개정) 기존+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의무 착용

또한,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
착용하게 하여야 한다.

이번 개정 내용은 3년 유예 후 시행되는 것으로, 특히 2인 이하 소형어선의
출·입항이 많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경청,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 지도 및
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.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 대하여 3백만 원 이하의
과태료가 부과된다.

    * 과태료 부과: (1차) 90만 원, (2차) 150만 원, (3차) 300만 원

한편,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
착용 홍보 챌린지,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활용하여 집중적
으로 홍보하고 있으며,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
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고 있다.

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1~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추락 등 사고 시
구조 대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다.”라며, “이제
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며,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
어선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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